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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 부채 / 채무 / 채권

4-1. 통합부채 현황 
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, 「지방자치단체 
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
산정한 부채입니다. 우리 도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2014년 2015년 증감

통합자산 14,355,336 15,134,285 778,949
통합부채 2,285,761 2,523,723 237,962

유동부채 963,070 1,143,257 180,187
장기차입부채 1,061,971 1,050,742 -11,229
기타비유동부채 260,720 329,724 69,004

▸ 2015년 결산 순계기준
▸ 우리 도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0개로 공사·공단 1개, 출자·출연
   기관 18개를 포함하고 있음
▸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「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」의 지방
   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·합산된 것임
▸ 통합자산 : 유동자산, 투자자산, 일반유형자산, 주민편의시설, 사회기반시설, 기타비유동자산
▸ 통합부채 : 유동부채, 장기차입부채,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
   - 유동부채 : 단기차입금, 유동성장기차입부채, 기타유동부채 등
   - 장기차입부채 : 장기차입금, 지방채증권
   - 기타비유동부채 : 퇴직급여충당부채,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

4-2. 지자체 부채 현황 
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(퇴직금, 미지급금, 
보관금 등)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, ‘4-6. 지자체 채무 
현황’의 지방채무와 ‘4-3. 지방공기업 부채’ 중 직영기업(공기업 특별회계)의 
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우리 도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     분 2014년 2015년 증  감

자    산(A) 12,282,815 13,006,395 723,580

부    채(B) 958,616 1,054,563 95,947

자산대비부채비율(B/A*100) 7.8% 8.11% 0.31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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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-3.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

 우리 도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. 지방공기업 부채 중 ‘직영기업’의 
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‘공기업 특별회계’의 부채로써 ‘4-2. 지자체 부채 현황
(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)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

(단위 : 백만원)

구       분

2014년 2015년

자산(A) 부채(B)
자본대비
부채비율

(B/(A-B)×100)
자산(A) 부채(B)

자본대비
부채비율

(B/(A-B)×100

합       계 2,419,069 1,882,469 351% 2,662,179 1,923,635 260%

직영

기업

지역개발

기    금
798,431 651,262 443% 848,742 688,293 429%

공사
강 원 도

개발공사
1,620,638 1,231,207 316% 1,813,437 1,235,342 214%

▸ 2015년말 기준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부채감축을 위한 자구노력 등으로
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 추세임

▸ 지역개발기금 부채비율이 높은 이유는 자동차 등록, 공사·용역계약 등에 
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증가가 원인이며,

▸ 강원도개발공사 부채는 우리 도에 유치된 2018평창동계올림픽시설 건설 
등을 위한 공사채 발행에 따른 것임

▸ 현재, 강원도개발공사는 자체 부채감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전반
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건전재정기업으로 탈바꿈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
경주하고 있음

 ◾ 리조트분양 극대화를 통한 투입비용 회수
 ◾ 알펜시아 매각 및 해외 투자 유치 적극 추진
 ◾ 보유 주식 매각 및 신규 수익사업 지속 발굴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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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-4. 출자·출연기관 부채 현황 
 우리 도의 출자·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       분

2014년 2015년

자산(A) 부채(B)
자본대비
부채비율

(B/(A-B)×100)
자산(A) 부채(B)

자본대비
부채비율

(B/(A-B)×100)

합       계 507,527 151,583 42.6% 567,906 196,039 52.72%

출자

기관

소  계 29,789 21,404 255.3% 90,136 65,855 271.23%

㈜강원심층수 29,789 21,404 255.3% 29,789 21,404 255.28%

엘엘개발주식회사 - - - 60,347 44,451 279.64%

출연

기관

소  계 477,738 130,179 37.5% 477,770 130,184 37.45%

(재)강원발전
연구원 24,070 1,965 8.9% 24,071 1,965 8.89%

(재)강원인재
육성재단 22,873 507 2.3% 22,874 508 2.3%

(재)강원도의료
관광지원센터 69 - - 96 - -

(재)강원
테크노파크 65,018 4,567 7.6% 65,018 4,568 7.56%

(재)스크립스코리아
항체연구원

575 446 345.7% 575 447 347.8%

(재)한국기후변화
대응연구센터 1,438 106 8% 1,438 106 8.0%

(재)강원도산업
경제진흥원

23,443 1,906 8.8% 23,443 1,906 8.9%

(재)강원신용
보증재단 184,499 35,161 23.5% 184,499 35,161 23.5%

(재)강원문화재단 25,327 2,529 11.1% 25,328 2,530 11.10%

(재)강원도립극단 419 6 1.5% 419 7 1.60%

강원국제미술전람회
민속예술축전조직위 475 338 246.7% 475 339 248.5%

강원도원주의료원 23,144 21,323 1,171% 23,144 21,323 1,170.7%

강원도강릉의료원 22,414 13,846 161.6% 22,414 13,846 161.58%

강원도속초의료원 38,347 19,175 100% 38,347 19,174 100.0%

강원도삼척의료원 18,955 19,840 △2,241.8% 18,955 19,840 △2,241.7%

강원도영월의료원 25,802 8,211 46.7% 25,802 8,211 46.7%

(재)한국여성수련원 870 253 41% 871 254 41.19%

▸ 삼척의료원의 경우 건물, 장비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적용에 따른 손실누적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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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-5. 우발부채 현황 

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
부채를 의미하며, 지방자치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
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

(단위 : 백만원)

구      분 2014년 2015년 증감

계 68,000 595,200 527,200

채무부담행위 25,000 20,000 △5,000  

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력내역 0 554,700 554,700  

계약상약정(재매입약정) 43,000 20,500 △22,500

▸ 관계기관(지방자치단체, 지방공기업 및 출자·출자기관)간 상호 보증·협약 등에 
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

  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 (단위 : 백만원)

구  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
채무부담 
행위금액

피제공자
부채

계상액

강원도 2015 채무부담
지방도
확포장

20,000 - 20,000

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(단위 : 백만원)

구  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
협약내역

중도해지환
급금 내역

향후 부담 
추정액

강원도
미시령동서
관통도로

미시령동서
관통도로(주)

108,960
‘06.7.27.
~‘36.7.26.

최소운영
수입보장

18,190 554,700

   계약상 약정  (단위 : 백만원)

구   분
약정
유형

행위명 사업자
약정금액
(최대손실
추정액)

부채 
계상액

사업
기간

약정
내용

강원도
도유지
환매

레고랜드 
코리아 조성

엘엘개발(주) 20,500 20,500
‘12년
~‘18년

약정에 따른 지급사유 
(기한이익상실) 발생할 

경우 환매대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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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-6. 지자체 채무 현황  
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
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(상환기간은 1회계
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). 우리 도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       분
’14년도
현재액

(A)

증 감 액 ’15년도
현재액

E=(A+B)
계

(B=C-D)
발생액

(C)
소멸액

(D)

합       계 844,985 96,776 273,614 176,838 941,761

일 반 회 계 230,863 59,223 118,000 58,777 290,086

공기업특별회계 614,122 37,553 155,614 118,061 651,675

▸ 지방채무는 2015년도 기준으로 작성(BTL 지급액 제외)
▸ 시도의 타 회계 혹은 지역개발기금(공기업특별회계)으로부터 차입한 경우,
   내부거래로 보아 지방채무에 포함하지 않음
▸ 지역개발공채 발행 및 상환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채무는 전년대비 376억원  
   증가하였고, 일반회계는 지방도 확포장,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  
  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지방채 980억원을 발행하면서 전년대비 592억원 증가함

▸ 강원도의 채무는 본격적인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 지방채가 증가하면서  
   총 9,418억원으로 2014년 보다 968억원 증가하였으나, 올림픽을 전후한  
   채무감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

  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(단위 : 천원, 명)

구   분
연    도    별

2011 2012 2013 2014 2015

채무현황 872,530,670 865,682,710 860,513,385 844,985,090 941,760,855

인구수 1,536,448 1,538,630 1,542,263 1,544,442 1,549,507

주민 1인당채무 568 563 558 547 608

▸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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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,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

4-7.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(단위 : 백만원)

구   분
연   도   별 

2011 2012 2013 2014 2015

지방채발행한도액(A) 92,700 106,700 141,500 141,300 156,700

발행액(B) 35,000 40,000 156,182 172,273 253,614

발행비율(B/A*100) 37.76% 37.49% 110.38% 121.92% 161.85%

▸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 
이며,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

▸ ‘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
  *  별도한도액 =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+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
  **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=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% 이내이고, 이율은  

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‘공공 및 기타대출’의  
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

▸ 지방채발행 한도액 1,567억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 받은 지방채발행 
한도액 417억원과 지역개발채권 발행예정액 1,150억원과 합한 금액이고, 

   발행액은 한도액 내에서 발행한 ‘지방도 확·포장’ 200억원, 행정자치부에 
   한도액 외로 초과발행 승인을 받은 ‘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
   도로 건설’ 780억원, 지역개발채권 실제 발행액 1,556억원을 합한 금액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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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-8. 일시차입금 현황 : 해당없음

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
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
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. 우리 도는 ‘15년도에 
일시차입한 내역이 없습니다.

4-9.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

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(BTL, BTO 등)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
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. 우리 도가 
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   분 2014년 2015년 증  감

합  계 1,982 2,072 90

BTL 임대료 및 운영비 - - -

BTO 재정지원금 1,982 2,072 90

 2015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(단위 : 백만원)

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
재정부담액

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

BTO
미시령동서 관통도로

민간투자사업
108,960

‘06.7.27.

~‘36.7.26.
2,072 - 2,072 -

▸ 총사업비 : 미시령동서 관통도로(민자도로) 개설 총 사업비
▸ 계약조건 : 통행료 추정수입의 79.8% 미만 시 재정지원(‘06.7월~’36.7월)
▸ 재정부담액 : 현재까지 부담액 187억원 / 향후 부담예정액 5,547억원
▸ 향후계획 : 자체 운영개선 대책 마련 후 사업재구조화 추진(변경협약)
  ※ ‘15년도 재정지원금(MRG)은 지급 보류 : 법인세 변동분 반영 등 사업시행자와 협상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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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TL(임대형 민자사업)이란?
  -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,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 

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,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
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.

 BTO(수익형 민자사업)란? 
  - 수익성이 있는 도로, 교량, 터널,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

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
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.

  ※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
반면,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 
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
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
4-10. 재정건전성관리 계획·이행현황 

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「지방재정법」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
이는 ‘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, ‘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
부채 추정액, ‘16~‘20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
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▸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(‘16. 11월 예정) 

4-11. 보증채무 현황 : 해당없음

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
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도는 2015년에 지급보증한 
내역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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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-12. 채권 현황
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(융자)
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
입니다.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       분
’14년도
현재액

(A)

증 감 액 ’15년도
현재액
(A+B)계

(B=C-D) 발생액(C) 소멸액(D)

합       계 799,844 △71,602 155,399 227,001 728,242

일 반 회 계 39,247 △3,482 6,424 9,906 35,765

특
별
회
계

소   계 675,349 △80,278 75,416 155,694 595,071

강원도립대학운영 3 △1 0 1 2

의료급여기금운영 6 △2 0 2 4

공기업(지역개발기금) 675,340 △80,278 75,416 155,694 595,071

기
금
회
계

소   계 85,248 12,158 73,559 61,401 97,406

사회복지기금 624 △125 351 476 499

식품진흥기금 3,980 △298 2,687 2,985 3,682

폐광지역개발기금 29,145 4,442 8,189 3,747 33,587

환경보전기금 151 35 1,114 1,079 186

농어촌진흥기금 36,284 △1,486 36,771 38,257 34,798

중소기업육성기금 15,064 9,590 24,447 14,857 24,654

  

▸ ’15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(원금기준)

 ▪ 일반회계는 34억원 감소요인은 주택융자 등 융자금 채권 33억원, 청사관사  

   등 보증금 채권 1억원 소멸임 

 ▪ 공기업특별회계 융자금 회수 및 신규 융자 등으로 803억이 감소한 주요내용은 

  - 5개의료원 지방채차환 사업에 대한 융자금이 338억원 증가

  - 공영개발사업 및 기타사업 등에 대한 융자금이 114,125억원 감소

 ▪ 기금은 고유목적사업인 융자사업 추진으로 122억원이 증가하였으며,

   기금별 주요 융자내역은

  - 중소기업육성기금,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융자금이 140억원 증가

  - 식품진흥기금, 농어촌진흥기금, 사회복지기금 융자금이 19억원 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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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채권 연도별 현황 (단위 : 백만원)

구   분
연   도   별

2011 2012 2013 2014 2015

채권현황 850,798 843,763 849,065 799,844 728,242

▸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

채권현황 연도별,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

5  행정운영경비

5-1. 기본경비 집행현황 
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
사무용품 구입, 공공요금, PC 등 물품구입,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
경비 등입니다. 우리 도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구   분 세출결산액 (A) 기본경비 (B) 비율 (B/A)
합  계 4,204,332 9,893 0.24%

일반운영비

4,204,332

5,626 0.14%

여  비 1,461 0.03%

업무추진비 1,661 0.04%

직무수행경비 905 0.02%

자산취득비 239 0.01%


